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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국에서 치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치매환자

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

의 18.4%인데 2030년에 25.5%, 2040년에는 3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3). 치

매 인구는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4%인 89만 2002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2030년 

142만 명, 2040년에는 22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외, 2022).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정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대한 성과로 치매 관리 대책이 점차 체계화되고 지원도 다양해지고 있다. 2011년 치매관

리법 제정으로 치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며, 2008년부터 약 5년마다 치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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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초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하여 한발 앞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치매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치매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치매기본법은 치매에 대한 정
책규범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모법으로서 총 4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치매기본법의 상세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치매기본법의 장 구성,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 및 지자
체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기본적 정책, 추진 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치매기본법의 의의로서 의학과 돌봄의 
통합적 관점 제시, 당사자 관점의 반영과 권리 보장, 주체별 공동체적 대응의 강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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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 정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도 사

실이다. 치매관리사업은 외형적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각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와 내실

화가 요구되고 있다(이윤경 외, 2021).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초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하여 한발 앞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치매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2000년 노인 장기요양을 위한 개호보험법이 시행된 이래 20여

년에 걸쳐 제도적 발달과 서비스 향상을 이루어 내었다. 특히 그 결실로 2023년에는 “공생사회

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치매기본법(이하 치매기본법)1)”이 수립되었다. 총 4장, 37조로 구성

된 치매기본법은 치매 정책의 방향성 및 구체적 실천을 위한 수단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치매기본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치매기

본법 제정 이전의 치매 관련 주요 정책 흐름을 소개할 것이다. 다음으로 치매기본법의 주요 구

성, 목표, 정책 내용, 계획 수립, 계획 실현을 위한 일정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는 치매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통해 한국의 치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치매(癡呆)’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일본에서 

한국어의 치매에 해당하는 단어는 ‘인지증(認知症)’이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치매2)라

는 말에 차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고 2004년부터 치매의 공식 명칭을 인지증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치매를 다른 단어로 바꾸려는 움직임3)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치매’가 

공식적인 명칭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인지증’을 ‘치매’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치매 정책 흐름 

가. 개호보험법 시행과 치매 서포터 양성의 시작 

일본에서 치매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부터라 할 수 있다

(尾﨑美弥子, 2023). 이 법으로 인하여 치매에 대한 특화 서비스와 치매환자를 위한 그룹홈 등 

치매환자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게 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을 기준으로 개

호보험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주요 원인으로는 치매가 1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 이 글의 치매기본법은 일본어 직역 명칭인 ‘인지증기본법’을 번역한 것이다. 
2) 일본어로는 ‘치호’라 발음한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발족하였으나 2024년 6월 현재 공식적인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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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府, 2019). 그만큼 개호보험은 치매 돌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심 제도이다. 

이후 2004년에 ‘치매’ 용어가 변경되었다. 2004년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치매”를 대신할 

용어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하고, 4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이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痴呆」

に替わる用語に関する検討会, 2004).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용어와 행정 용어로 ‘인지

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검토회에서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치매’라는 용어는 경멸적인 표현인 데다 ‘치매’의 실태를 정확하게 나타내

지 못하여 조기발견, 조기진단 등의 대응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변경해야 한

다. 둘째, ‘치매’를 대신할 용어로 ‘인지증’이 가장 적당하다. 셋째, ‘치매’를 ‘인지증’으로 용어

를 변경함에 있어서, 취지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

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책을 강력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痴呆」に替わ

る用語に関する検討会, 2004). 이러한 인지증으로의 용어 변경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용어 변경 다음 해인 2005년은 ‘인지증을 이해하는 1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인지증을 

이해하고 지역을 만드는 10년’ 구상이 발표되었다(厚生労働省, n.d.). 여기에서는 인지증에 대

해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구체적 실천으로 ‘치매 서포터 양성 사업’이 시작

되었다. ‘치매 서포터 양성’이란 지역에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치매환자

나 그 가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양성 강좌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90분 정도의 강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까지 총 1400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치매 

서포터가 실천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치매 당사자들의 모임인 오렌지 카페 주최 또는 협력

(63.7%), 안부 확인(45.6%), 말 들어주기(28.2%), 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 개최 협력(28.2%) 등

이 있다(地域共生政策自治体連携機構, n.d.). 

나. 오렌지 플랜과 신오렌지 플랜 

다음 2012년 후생노동성은 ‘치매 정책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였다. 이 계획은 

오렌지 플랜이라고도 불리는데, 치매 서포터가 교육을 이수하면 제공되는 팔찌의 색이 오렌지

색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주 내용은 ① 표준적 치매 케어 패스의 작성 및 보급, ② 조기진단 및 

조기대응, ③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구축, ④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개호 서비스 구

축, ⑤ 지역의 일상생활 및 가족 지원의 강화, ⑥ 청년 치매 정책 강화, ⑦ 의료, 개호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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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인재 육성 등이다(厚生労働省, 2012). 여기서 치매 케어 패스란 치매의 진행 상태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역별(기초지자체별)로 정리한 것이다. 즉, 치매의 의심, 진단, 증상

의 악화 등 각 단계별로 언제, 어떻게, 어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은지를 표준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認知症ケアパスの作成と活用の促進に関する調査研究検討委員会, ワーキ

ング委員会, 2020). 이 계획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첫 번째 치매 정책 5개년 계획이라는 점

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후 2014년에는 일본에서 치매 국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후속 행사에서 총리(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새로운 전략 수립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에 2015년 12개의 관계부처4)가 

공동으로 신오렌지 플랜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일명 단카이 세대5)가 75세가 되는 2025년을 

대비하여, 치매환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가능한 한 생활이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다운 생활을 계

속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책정되었다. 계획의 정식 명칭은 ‘치매정책추진종합전략: 치

매노인 등에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이며, 주요 추진 내용은 7개로 구성되었다. 그것

은 ① 보급 및 계발, ② 의료 및 개호 등, ③ 청년 치매, ④ 돌봄자 지원, ⑤ 치매 등 노인에 친화

적인 지역 만들기, ⑥ 연구개발, ⑦ 치매환자나 가족의 관점의 중시 등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치

매 서포터 수의 증대, 치매환자 및 가족을 방문하여 의료 및 돌봄에 대한 초기 지원을 포괄적, 

집중적으로 하는 치매초기집중지원 팀의 기초지자체 설치, 지역기관에서 치매 전문 상담을 하

는 치매지역지원추진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厚生労働省 외, 2015). 

다. 개호보험법 개정과 계획의 구체화 

2017년에 개호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신오렌지 플랜의 내용이 법에 새롭게 담기게 되었다. 

치매에 관한 지식의 보급･계발, 심신의 특성에 따른 재활, 개호자 지원 등 시책의 종합적 추진,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의향 존중 등이 포함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치매 정책 추진 관계각료회의가 설치되었다. 이 회의는 후생노동성을 포

함한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였으며 ‘신오렌지 플랜’을 바탕으로 치매정책추진대강(2019년)을 

작성하였다. ‘공생’과 ‘예방’을 핵심 개념으로 하며 ① 보급계발･본인 발언지원, ② 예방, ③ 의

4) 12개 관계부처는 후생노동성이 핵심 기관으로, 내각관방,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문화과학성, 농림수산성, 경
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이다. 

5) 단카이 세대는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 붐 세대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인구 1만 명당 출생아 수가 각각 
342.99명, 335.19명, 329.77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年次統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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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케어･개호서비스･개호자에 대한 지원, ④ 치매 배리어프리 추진･청년성 치매 지원 사회참

가 지원, ⑤ 연구개발, 산업 촉진, 국제적인 전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2020년에 개호보험법이 다시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의무가 추가되었으며 

‘치매’의 규정은 최신 의학 진단 기준에 따르되,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정으

로 수정되었다. 이후 2022년 4월 12일 치매 정책 추진대강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정 끝에 2023년 6월 14일, 참의원에서 전원 일치 가결로, ‘공생사회 실현을 추진하

기 위한 치매기본법’이 성립되었다. 

라. 치매 정책 흐름의 요약 

이상 일본의 치매 관련 정책의 흐름을 개호보험법 제정부터 치매기본법 성립까지 살펴보았

다. 2000년대 개호보험법과 치매 용어, 치매 서포터 양성 등 제도 기틀 마련과 인식 개선에서 

시작된 일본의 치매 정책은 오렌지 플랜, 신오렌지 플랜, 치매정책추진대강 작성 등 중앙정부

의 연속적이며 적극적인 계획 및 전략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치매가 

연도 치매 관련 주요 정책 내용 
2000년 개호보험법 제정 치매 지원의 법적 근거 
2004년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 용어 변경으로 오해와 편견 해소 

2005년 치매 서포터 양성 시작 교육 프로그램 및 서포터 양성으로, 치매 당사자 및 가족 이해 심화와 일상
지원 강화

2012년 치매 정책 추진 5개년 계획(일명 
오렌지 플랜) 수립

표준 치매 케어 패스의 작성 및 보급, 의료와 돌봄을 통한 지역생활 지원 
계획 수립 등 

2014년 치매 국제 정상회의 개최 정상회의에서 총리가 새로운 전략 수립 지시 

2015년 치매정책 추진 연합전략 (일명 신 
오렌지 플랜) 수립 

12개 관계부처 공동계획으로, 치매 서포터 수의 증대, 치매초기집중
지원 팀의 기초지자체 설치, 치매지역지원추진원 확대 등 

2017년 개호보험법 개정 치매 지식의 보급･계발, 개별 특성에 따른 지원의 종합적 추진, 환자 및 
가족의 의사 존중 등 

2018년 치매 정책 추진 관계각료회의설치 치매정책추진대강(2019년) 작성, ‘공생’과 ‘예방’을 핵심 키워드로 정책 
계획 수립 

2020년 개호보험법 개정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의무 추가 등 

2023년 ‘공생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치매기본법’ 성립 총 4장 제37조로 구성되어 치매 정책의 방향 및 계획 등을 제시 

출처: “我が国の認知症施策の動向について [令和5年度第1回 認知症バリアフリーWG資料]”, 尾﨑美弥子, 2023, 厚生労働
省. p.2를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 표 1. 일본 주요 치매 정책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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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중대 사안임을 인식하고 핵심 부처인 후생노동성뿐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계획 

및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래는 치매기본법이 성립되기까지의 주

요 치매 정책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3. 치매기본법의 주요 내용 

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 구성 

치매기본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기본법은 국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의 국가 제도, 정책 및 조치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법률로 이해되고 있

다. 즉 기본법은 ‘모법’으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며 관련 분야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된 법률과 행정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본법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보다는 추상

적이고 규범적인 내용과 프로그램 일반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参議院法制局, 

n.d.). 유사한 타 영역의 기본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암관리기본법’과 ‘간염관리기본법’, 사회

복지 분야의 ‘장애인기본법’ 등이 있다. 치매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규정된 것에는, 새로운 

정책 규범과 가치를 규정하면서 이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모법이 성립되었다는 의미가 있

다(栗田駿一郎, 2024). 

치매기본법은 총 4장 제37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치매 정책 추진 기본계획, 제3장 기본적 

정책, 제4장 치매 정책 추진 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기본 이념, 국가･지자체･사업

자･국민 등 주체별 책무와 치매의 날 및 치매 월간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주체별 책무가 규정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의 치매 정책 추진 기본계획에는 치매 정책의 추진을 위한 각 공공 주체에 대해 규정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기초지자체(시정촌) 차원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제3장에는 치매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치매환자에 대한 국

민의 이해 증진, 배리어프리, 사회 참가 기회,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체계 등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내용, 연구 촉진 및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 조사의 실시, 주체의 연계, 지자체에 대한 지

원과 국제 협력 등 치매 지원을 위한 제반 인프라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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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제4장에는 치매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주 담당기관인 치매정책추진본부에 대해 규정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장 구성 상세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6조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책무 
제7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무 
제8조 국민의 책무 
제9조 치매의 날 및 치매 월간 
제10조 법률상의 조치 등

제2장 
치매 정책 추진기본계획 등 

제11조 치매정책추진기본계획
제12조 도도부현 치매정책추진계획 
제13조 시정촌 치매정책추진계획 

제3장 
기본적 정책

제14조 치매환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 
제15조 치매환자의 생활에서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제16조 치매환자의 사회참가 기회 확보 등 
제17조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및 권리이익 보호 
제18조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체제의 정비 등 
제19조 상담체제의 정비 등 
제20조 연구 등의 추진 등 
제21조 치매 예방 등 
제22조 치매 정책의 책정에 필요한 조사의 실시 
제23조 다양한 주체의 연계 
제24조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원 
제25조 국제협력 

제4장 
치매 정책 추진 본부 

제26조 설치 
제27조 담당업무 
제28조 조직
제29조 치매정책추진본부장
제30조 치매정책추진부본부장 
제31조 치매정책추진본부원 
제32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 
제33조 치매정책추진관계자 회의 
제34조 관계자회의 
제35조 사무 
제36조 주임 장관 
제37조 정령으로의 위임 

출처: “共生社会の実現を推進するための認知症基本法”, 令和五年法律第六十五号, 2023.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 표 2. 일본 치매기본법의 장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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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매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아래에서는 치매기본법 각 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가장 중요한 치매기본

법의 목적은 “치매환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치매에 관한 정책

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치매환자를 포함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과 능력

을 충분히 발휘하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공생하는 활력 있는 사회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진”하는 데에 있다(제1조). 즉 치매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상호 존

중할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이 치매기본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목적을 바탕으로 한 7가지 기본이념이 제시된다. 즉, 치매환자의 기본 인권, 국민

의 치매에 대한 이해 심화, 배리어프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보장,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

한 지원, 연구 및 사회적 환경 정비, 치매 정책의 종합적 대응으로서의 수행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① 모든 치매환자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대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국민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치매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치매환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치매환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벽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치매환자가 사회의 대등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에서 안전하게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 및 사회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 확보를 통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야 한다. 

④ 치매환자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⑤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 및 기타 치매환자와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 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치매에 관한 전문적, 학제 간 또는 종합적인 연구, 그 밖의 공생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연구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치매 
및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된 예방, 진단 및 치료, 재활 및 개호방법, 치매환자가 존엄을 유지하면서 희망을 가지
고 살아가기 위한 사회참가 방법 및 치매환자가 타인과 함께 의지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정비, 기타 사항에 관
한 과학적 견지에 근거한 연구 등의 성과를 널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⑦ 교육, 지역 만들기, 고용, 보건, 의료, 복지, 기타 각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대응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출처: “共生社会の実現を推進するための認知症基本法”, 令和五年法律第六十五号, 2023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 표 3. 일본 치매기본법의 기본 이념(치매기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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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체별 책무와 추진 계획 

치매기본법에서는 주체별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주체들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초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국민이다. 먼저, 국가는 기본 이념에 따라 치매 기본계획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하여야 하며(제4조), 지방공공단체 또한 국가와 적절하게 역할 분담

을 하여 치매 관련 계획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책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그 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관련 기초 서비스 사업자

(공공교통사업자, 금융기관, 소매업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도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배려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6조). 마지막으로 국민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공생사

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7조). 

또한 정부･광역･기초지자체에서 치매 대책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제11조). 광역자치

단체(도도부현)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계획, 사회복지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지원계획, 노인복

지법에 의한 노인 복지계획, 개호보험법에 의한 개호보험사업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치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또한 5년마다 심의하고 필요시 변경한다(제12조). 기초지자체(시정

촌) 역시 시정촌 지역사회복지계획,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계획, 개호보험법의 시정촌 개호보

험사업계획, 기타 법령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치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13조). 

라. 기본적인 정책 내용 

치매기본법에서는 수행되어야 할 기본적 정책 12개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책 내용 
제14조 치매환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치매교육 추진, 캠페인 전개

제15조 치매환자를 위한 배리
어프리 생활 추진

∙ 교통수단 확보, 교통안전 확보,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 돌봄 체계 정비 
∙ 치매환자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보급 추진, 필요한 지침 제정

제16조 치매환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보 

∙ 치매환자 체험 공유, 사회 참여 기회 확보
∙ 조기발병치매자(65세 미만 치매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 및 적용, 고용 지속 지원, 

인식 함양 

| 표 4. 치매기본법의 기본적 정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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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진본부 구성과 추진 일정 

치매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은 치매정책추진본부를 두도록 되

어 있다(제26조). 본부의 주된 역할은 기본계획의 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반영하는 데에 있다. 추진본부의 장은 총리가 맡으며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 건강･
의료전략담당 대신 및 후생노동성 대신이 맡는다. 또한 본부원은 본부장, 부본부장을 비롯하여 

국무대신이 맡는다. 

한편 현재 추진본부는 2023년 6월 제정을 즈음하여 ‘치매와 마주하는 “행령(幸齡)”6) 실현회의’

를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을 포함하여 신원 보증 등 생활

상의 과제를 검토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치매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4년 1월 26일

6) 여기서 행령은 행복하게 고령자가 되어 간다는 의미로 일본어 발음이 ‘고령’과 동일한 ‘고레이’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조어이다. 

정책 내용 
제17조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및 권익보호 지원 ∙ 의사결정 지원 지침 제정, 알기 쉬운 정보 제공, 소비자 생활 피해 방지

제18조 보건의료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체제 구축 

∙ 적절하고 동등한 의료서비스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발굴, 필요한 조치 강구 
∙ 지역사회 주체의 종합 개호체제 구축
∙ 인재의 자질 확보, 양성, 향상

제19조 상담 시스템 구축
∙ 치매환자 및 가족 상담에 필요한 제도 마련
∙ 치매환자 및 가족의 고립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관계기관 소개, 필요한 정보, 조언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제20조 연구 추진

∙ 기초 및 임상 연구 추진, 결과 보급
∙ 치매환자의 사회참여 방안, 공존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등의 연구 실시 및 결과 

검증위한 조치 강구 
∙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추진, 전국적 사후조사 실시, 임상시험 환경 조성, 

치매환자 및 가족의 연구 참가 촉진, 결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개발 

제21조 치매 예방 ∙ 예방 관련 인식 제고, 지역사회활동 촉진, 예방정보 수집 등 
∙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제22조 치매 대책을 위해 필
요한 조사의 실시 ∙ 조사 실시 및 조사에 필요한 제도 개발 

제23조 다양한 주체의 협업 ∙ 중앙정부, 지자체,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본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치매 대책을 위해 노력 

제24조 지자체 지원 ∙ 중앙정부의 지자체 치매대책에 대한 지원
제25조 국제협력 ∙ 외국정부, 국제기구, 관계기간 등과 정보교환 및 필요한 조치 강구 

출처: “共生社会の実現を推進するための認知症基本法”, 令和五年法律第六十五号, 2023을 바탕으로 표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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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1회 치매정책추진본부회의가 개치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 치매정책추진관계자 회의

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2024년 가을에 제2회 치매정책추진본부 회의가 개최되며 이후 치매정

책추진기본계획의 각의 결정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때 기본계획이 결정된다면 추후에 광역자

치단체(도도부현) 및 기초자치단체(시정촌)에서도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4. 나가며: 치매기본법의 의의 

일본에서 치매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치매에 대한 정책은 시행되고 있었으며, 치매기본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치매기본법 제정으로 완

전히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거나 치매환자에게 당장 큰 생활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기본법이 담고 있는 방향성과 규범이 치매환자가 일본 사회에서 

존엄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일본 사회의 기대감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치매기본법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의학적 모델(의학)과 사회적 모델(돌봄)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제시이다. 치매는 한편

에서는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서 인식되어 

왔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의학의 발전을 통해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후자의 

관점에서는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시되

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실천은 영역별로 제각각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의료(전자의 관점)

와 복지(후자의 관점) 간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의학적 모델과 돌봄 모델을 뛰어

넘는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徳田雄人, 2020). 이번에 제정된 

치매기본법은 치매를 의료적 내용뿐 아니라 행정, 의료, 개호, 복지, 일상생활 지원, 대중교통, 

각종 서비스,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이를 통

해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는 의료와 돌봄을 받으면서도 함께 살아가야 할 동등한 사회 공동체

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두 관점을 포용적으로 담았다는 의미가 있다(栗田駿一郎, 2024). 

두 번째, 당사자 관점과 권리의 강조이다. 치매환자는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

을 표명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이 명시되었다. 또

한 치매와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정책 수립, 정책 입안, 연구개발 등에 치매환자 및 가족, 전문가

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참여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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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치매환자가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치매 당사자 단체인 사단법인 일본치매당사자 워

킹 그룹(JDWG: Japan Dementia Working Group)은 2023년 9월 ‘포용적 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치매

기본법 시행에 대한 기대와 제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입장에서 제시된 제안들 중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치매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치매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자

고 제안하고 있다(JDWG, 2023). 지금까지 사회에서 배제되기 쉽거나 온정주의에 따른 돌봄을 

받기 쉬운 치매환자가 본인의 욕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일

본뿐 아니라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은 한국에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주체별 역할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공동체적 대응을 실천하려 한다

는 점이다. 치매기본법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치매 관련 계획 

수립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치매 대책에 지역 공동체원이 참여할 기회가 열릴 가

능성이 확대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에 대한 대응은 각각의 상황

에 따라 크게 상이하고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치매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례 여부와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고 보고되었다(栗田駿一郎, 2024).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적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마을의 치매 계획’과 같이 그 지역 공동체원이 참여

하여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栗田駿一郎, 2024). 특히 정책결정 과정

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일방적으로 정부나 관료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치매환자나 그 

가족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열려야 하며, 치매기본법은 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치매기본법으로 인하여 일본사회에 당장 치매 관련 새로운 정책이 생

겨나거나 서비스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치매 정책의 관점을 보다 포

용적으로 변화시키고 각 영역과 주체들의 노력이 함께 담길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이루어졌다

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욕구 및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권리와 의

무를 부여함으로써 포용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도 인권의 측면에서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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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도 치매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그 중대

성과 시급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치매에 대한 대응이 문제해결 중심의 대증요법으로 치

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치매는 일부 특수한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

가 아니라 전 세대가 공통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생애주기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매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과

정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일본의 치매기본법 추진 내용들

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 Abstract |

As Japan has become a “super-aged society” earlier than the rest of the world, it has been ahead of the curve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dementia at the national and societal levels. Japan’s Basic Act on Dementia to 
Promote an Inclusive Society, enacted in 2023 and composed of a total of four sections and 37 articles, is a 
mainstay legal framework that broadly defines policy norms and values concerning dementia.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Japan’s Dementia Act, focusing on its composition, objectives, 
underlying principles, related policies, timeframes,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grams. The Act is significant for its integrated approach that combines 
medical treatment and caregiving, for ensuring that the perspectives and rights of individual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ies are reflected and protected, and for the emphasis it places on the importance of communal 
efforts that engage various stakehold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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